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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2016. 7. 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

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래,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2만 8,7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과 위험을 겪어가면서 입국한 북

한이탈주민들을 우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잘 보살펴 새로운 사회환경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은 향후 우리나

라 통일의 전과정에 걸쳐 그동안 남북 간에 불가피하게 누적된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데 기여하는 인적 가교(架橋)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므로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매우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관련 법률에 따라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

호와 정착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력으로 입국 초기에는 생계급여를 받지만 대부분 3~4

년 이내에 자립하여 탈수급하는 등 정책적 성과도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는 저소득과 질병, 자녀교육 문제, 북한출신임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

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자립과 취업 그리고 자녀교육 등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을 평가하여 개선방안과 

함께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률개정 및 예산의 조정과 더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평가보고서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요 약 ∙ vii

요  약
❑ 평가목적

◦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2015~2016년 예

산액 약 4,026억원)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필요

❑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실태조사 및 평가 관련 법률개정 필요

－ 실태조사 시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여부 

및 가구소득 ․ 자산 등을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상황

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필요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규정 마련 필요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 생계급여 수급률은 입국 3년차(29.6%)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성과가 있으

나 입국 4년차부터는 계속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계획수립 시 원인

규명 및 자립 ․ 자활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2015년도 전체 입국자의 80.3%까지 증가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전

문직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수준과 임금수준이 낮고, 거주지 보

호기간(5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

(26.2%)이 정착초기자(19.4%) 보다 높은 한편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

(50.3%)은 정착초기자(58.8%) 보다 낮아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의 근거 마련 필요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행하려면 법률근거와 계획수립이 필요

◦ 지역적응센터 지원경로 및 방식 합리화

－ 예산 및 인력지원방식이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통합 필요 

◦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통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지침을 위반하는 지역적응센터 사

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내역 등 심사 강화 필요  

－ 전문상담사제도는 채용기준 미준수, 역할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viii ∙ 요 약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개요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은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5년 12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만 8,786명이며 2015년도 

입국자 수는 1,276명임.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예

산액은 2,023억원임(2015년 2,003억 5,400만원 대비 0.9% 증). 

2.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

가. 여성 북한이탈주민 증가 등 인구특성 변화 반영 미흡

❑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2.2%에서 2015년(잠정기준) 

80.3%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북한이탈여성의 고용증진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이 미흡함. 

◦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에서 ‘탈북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정책과제로 삼았지만, 2015년도 및 2016년도 시행계획

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

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만 담았고 실제 이 센터를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수

는 이용자 전체의 0.1% 미만에 그치고 있음.

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지원 등 중요사항 미반영

❑ 통일부는 2014년 3월부터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기
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 ․ 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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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기준 전체 재학생 175명 중 42.9%를 차지하게 되었음(2015년 3월 

36명→ 2016년 6월 75명). 

❑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변화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

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내실화 필요

❑ 통일부는 시행계획 수립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등 평

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성과 평가

가.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관계없이 3~5년간 특례에 따른 생계급

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010년 

51.3%에서 2015년 25.3%로 감소하는 등 뚜렷한 자활성과를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64.1%에서 24.1%로 40.0%p 감소하였고, 50대는 

83.8%에서 28.6%로 55.2%p 감소하였으며, 60대 이상도 80.7%에서 58.6%

로 22.1%p 감소하였음.

❑ 다만 2015년 기준 거주기간별 생계급여 수급률을 살펴보면 입국 1년차 

62.9%, 입국 2년차 43.5%, 입국 3년차 29.6%로 보호기간 3년 내에 탈수

급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후로는 입국 4년차 23.4%, 입국 5년차 

22.4%, 입국 6년차 이상 21.7% 등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입국 4년차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어 20%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입국

초기 정착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치면 일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에 빠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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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여성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중 ‘몸이 아

파서’가 36.6%를 차지하는 등 경제활동참가가 곤란한 구조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원인파악이 필요하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음. 

나. 보호기간 종료자의 임금수준 등 악화

❑ 2011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5%에서 59.4%로, 고용률은 49.7%에서 54.6%로, 실업률은 12.1%에서 

4.8%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국민과의 격차는 여전히 큼. 

◦ 월평균 임금은 약 121만원에서 약 154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국민(229

만원)보다 75만원가량 낮음. 

❑ 보호기간(5년)이 끝나 안정적으로 정착 ․ 자립하고 있어야 할 북한이탈주

민의 소득수준은 보호대상자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종사상지위도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이 1~5년 미만은 19.4%인데 5

년 이상은 26.2%로 6.8%p 높음. 

◦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1~5년 미만이 58.8%인데 5년 이상은 50.3%로 8.5%p 

감소함. 

❑ 2014년 실태조사 응답자 가운데 의사 ․ 교사 ․ 연구원 등 전문직 출신 북한

이탈주민(685명)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은 51.3%(352명)고, 이 가운데 전문

직/관련종사자는 16.8%(59명)임. 

◦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가 많으며 42.3%(149명), 월평균 임금 

100~150만원 사이가 42.6%를 차지하여 소득수준도 낮음.



요 약 ∙ xi

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의 문제

❑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에서 2015년 2.2%까지 줄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학생들과의 격차가 큼. 

◦ 특히 탈북청소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7.5%로서 일반청소년 고등학교 학

업중단율(1.4%)에 비해 약 5.4배 높음.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현행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통일

부는 2014년부터 학비지원 등을 하고 있어 합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지원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하므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에 해당되지 않음. 

❑ 향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보다 더 많아질 것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 전체 탈북청소년 가운데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에 36.2%였는데 이후 2015년에는 50.5%로 규모가 비슷해졌음.

－ 2015년 기준 북한출생 1,226명, 제3국 출생 1,249명

－ 2014년까지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증가율이 매년 10%대를 유지하다

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당부분 통일부가 

2014년부터 학비지원 등을 실시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4. 사업집행의 효율성

가.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및 인력지원 비효율

❑ 통일부는 지역적응센터 운영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

는데, 동일한 목적사업에 두 가지 경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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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인력지원도 인건비(보조금) 지급과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소속 직원(전문상담사) 파견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실

시하고 있어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전문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지역적응센터에 파

견하고 있어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역적응센터 직원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

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나.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및 사업계획 심사 강화 필요

❑ 23개 지역적응센터 중 9개 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의무편성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일부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을 전혀 준수

하지 않고 홍보사업, 1회성 명절 행사, 기념행사 등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

고 있음. 

다.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부적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

상담사는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인

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선발한 162명 전문

상담사 가운데 24명(14.8%)은 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어긋나고 근무지인 

지역적응센터 소속 직원의 업무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 

◦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심리상담 및 취업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으나, 2016년 7월 현

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86명 가운데 15명(약 17.4%)은 상담활동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음.

◦ 채용 직전직업이 군인이거나 공사 혹은 민간기업 종사자로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과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지침｣ 제8조는 전문상담사가 상담 외에 일반직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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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 차별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음.  

라. 유사 ․ 중복사업 및 전시성 행사사업 조정 필요

❑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기본계획과 2015년도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

립하면서 유사 ․ 중복 사업과 일회성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제

시하였으나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앙부처 - 지방자치

단체 - 민간기관 사업이 유사 ․ 중복되는 가운데 전시성 행사사업도 과다하게 

추진되고 있음. 

5. 개선방안

가. 실태조사 및 평가 관련 법률개정 필요

❑ 실태조사 항목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 수급여부, 가구소득 및 재산 등

을 추가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소득만 50만원 단위로 조사하고 있음. 

◦ 임금소득 외에 생계급여 수급여부, 가구소득, 재산상태 등도 북한이탈주민의 정

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실태조사시 이를 

조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23조제3항은 실태조사 대상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보

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은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

으므로 제22조제3항의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제도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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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 제고

❑ 통일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입국초기(3년 이내) 자

립 ․ 자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

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 증가 등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를 적극 반영

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직 자격인정심사를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재북시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입국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지역적응센터 예산지원 경로 및 방식 합리화

❑ 통일부는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이탈주

민지원재단 등 두 가지 경로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적응센터에서 전문상담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의 소

속과 인건비를 지역적응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는 현재 근무 중인 전문상담사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  

라. 사업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응센터별 사업계획서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범부처 북한이

탈주민 대책협의회에서 유사 ․ 중복 사업과 일회성 사업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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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가 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3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만 9,137명이며 2015년 입국자 수는 1,276명

이다. 한 해 입국자 수는 2009년 2,914명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8년까지는 여성 입국자 비율이 12.2%였

으나, 2015년 80.3%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연도 남 여 합계 여성비율
~1998 831 116 947 12.2
2001 565 478 1,043 45.8
2002 510 632 1,142 55.3
2003 474 811 1,285 63.1
2004 626 1,272 1,898 67.0
2005 424 960 1,384 69.4
2006 515 1,513 2,028 74.6
2007 573 1,981 2,554 77.6
2008 608 2,195 2,803 78.3
2009 662 2,252 2,914 77.3
2010 591 1,811 2,402 75.4
2011 795 1,911 2,706 70.6
2012 404 1,098 1,502 73.1
2013 369 1,145 1,514 75.6
2014 305 1,092 1,397 78.2

2015(잠정) 251 1,025 1,276 80.3
2016.3(잠정) 77 265 342 77.5

합계 8,580 20,557 29,137 70.6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단위: 명, %)

주: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때부터 입국현황 등의 통계가 집계됨.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

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

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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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

속히 적응 ․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하고자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2) 

이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

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호 ․ 교육 ․ 취업 ․ 주거 ․ 의료 및 생

활보호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4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67.6%는 남

한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생계급여 수급률 등의 경

제활동 관련 지표와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보호기간 5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수준과 경제적인 측면의 

각종 지표는 아직 일반국민의 평균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서 사업계획과 추진체계 

및 수행방식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 대통령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에서는 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처간 유

사 ․ 중복지원, 지역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간 유사 ․ 중복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역전달체계를 개

편할 것을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62년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에서 월남귀순자를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였다. 이후 1979년 귀순자만을 대

상으로 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의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귀순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 귀순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

하던 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였으며, 1994년 이후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귀순자들의 정

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귀순자 지원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통일정책 차원에서 접근하

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안정

적으로 국내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였다. (자료: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 진단 및 전단

체계 효율화 방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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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의 평가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이다. 사업평가를 위해 2장에서

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내용과 추진체계를 소개하면서 재정

규모를 함께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인구학적 특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월평균임금, 학

업중단율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사회보장, 취업, 교육 등 분야별 지원사업의 실적을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

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법

률 제 ․ 개정, 예산조정, 제도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과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

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목적에 맞게 입국 후 거주기간, 소득

수준, 성별 ․ 연령별 등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실시하였으며, 필

요에 따라서는 시계열자료(time-series)도 활용하였다.3) 통계자료를 통한 양적분석

(quantitative analysis)과 더불어 지역적응센터와 탈북청소년 학교, 북한이탈주민 단

체 등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질적분석(qualitative analysis)도 병행하였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짝수연도에 전수조사를, 홀수연도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약 2,500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현재 2015년 실태조사 결과도 집계되
어 있으나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결과이기 때문에 2014년 실태조사(12,777명) 결과를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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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개요 및 현황

1. 사업 목적 및 내용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이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 ․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사

업을 말한다.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3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북한이

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가 결정

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이하 ‘하나원’)5)에 입소하여 12주(392시간) 동안 사

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며, 가족관계 등록,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 있는 동안 거주 희망지역을 신청하고, 한국토지주택

공사, 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로부터 해당지역의 임대주택을 배정받는다. 또한 1

인 세대 기준 약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받는다.6) 다만 거주지 최초 전입 시에

는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하고 5년 이후에 주거지원금 중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

한 잔액을 지급한다. 

둘째, 거주지보호단계로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북한이탈주민은 1인 세대 

기준 약 7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는다.7) 이 중 400만원은 초기지급금으로 하나원 

퇴소 시 지급되며, 나머지 300만원은 거주지 전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된다. 해당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지역적응센터8)에서 2주간(60시간) 지역적응교육을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
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로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다. 1999년 7월 안성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2012년 12월 화천에 제2하나원이 설치되었다.

6) 2~4인 세대는 1,700만원, 5인 세대 이상은 2,000만원이다.  

7) 2인 세대는 1,200만원, 3인 세대는 1,600만원, 4인 세대는 2,000만원, 5인 세대는 2,400만원, 6인 
세대는 2,800만원, 7인 이상은 3,200만원이다.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
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



6 ∙ Ⅱ. 사업 개요 및 현황

받는다. 2주간 기초교육을 수료한 뒤에는 심리상담, 취업상담 등의 기타 적응지원을 

받는다.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거주지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10) 북한이탈주민은 이 기간 동안 정착금 지급, 각종 취업

지원 장려금, 사회보장 특례, 교육지원을 비롯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등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 취업, 사회적응, 정서안정, 교

육,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단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받을 수 있다. 

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
영할 수 있다.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
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
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호기준 등)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
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
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단계 시기 구분 항목 내용

1. 

시설

보호

단계

하나원

입소

하나원 

기본교육
12주(392시간) 교육

주거
주택

알선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

사회

보장

생계

급여 

신청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

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특례적용, 생계급여 지급)

2. 

거주지

보호 

단계

하나원 

출소시 

및 

거주지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

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표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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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기 구분 항목 내용

전입

직후

취약

계층 

보호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최대 1,540만원(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거

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
2주(60시간) 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프로그램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취업

직업

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원)

자격

취득
자격취득시 200만원

취업

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

주민에게 250만원 지급(최대기간 3년)
3년간 근속 시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

지원금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채용기업주에 지급)
(단,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에만 해당)

자산

형성

제도

(미래

행복

통장)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2014년 11월 28일 이후 입국자에만 해당)

취업

(기타)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

급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최대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최대 3년 동안 특

례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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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2. 사업 추진체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

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 조정하고 보호대상

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

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를 둔다. 대책협의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책협

의회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 보호여부, 

보호기간 단축 또는 연장,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실제 사업수행은 주로 하나원과 23개 지역적응센터 등의 정착지원시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단계 시기 구분 항목 내용

의료

급여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지정

연금

특례

입국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 시 특례입학

학비

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지원

3. 

사후

지원

단계

거주지

보호

기간 

종료

이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등을 통한 사후 지원(취업, 사회적응, 정서

안정, 교육, 의료, 법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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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국에 지역적응센터를 지정 ․ 운영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11) 2010

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정부-지자체-민간단체 허브역할을 수행하

도록 하였다.12)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통일

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채용하여 전국 

지역적응센터에 파견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응센터에서는 정착도우미를 두어 거주

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56개 고용센터에는 

취업보호담당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는 신변보호담당관 등이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을 돕고 있다. 이밖에 지역 민간단체, 지역의료기

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거주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체들은 북한이

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라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연계, 협업 등을 도모하고 있다.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
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 생활
정보제공 · 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
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 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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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출연금)

지정
관리

예
산

파견

채용

연계

파
견

예산 및 지침

지정

지정

지정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
(기타 관련부처

및 기관)

고용지원센터
취업보호담당관

교육청, 학교
장학사, 교사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연계

연계

시도

거주지보호담당관
(시도 소속)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지역의료기관

민간단체

지역복지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
적응
센터

통일부

[그림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체계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3. 재정투입 규모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은 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예산은 2,0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600만원(0.9%)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내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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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는 북한이탈주민대책 운영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사업, 북한이탈

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사업 등이 있다. 2016년 

기준 예산은 1,229억 6,400만원이다. 

여성가족부에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 상담 ․ 진로지도 및 비교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사업과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예방 및 지원 

사업이 있으며, 2016년 기준 예산은 6억 6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

지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급여액을 일반국민과 따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기 때문

에 정확한 예산은 알기 어렵다. 일반수급자 평균 급여액(단가)과 수급인원, 국고보

조비율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산한 결과 2016년 기준 의료급여액은 약 447억 

4,200만원, 생계급여액은 333억 2,200만원이다.13) 

행정자치부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으

며, 2016년 기준 예산은 5억 7,8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의 보안수사활동 예

산은 2016년 기준 8,800만원이다. 

13) 의료급여는 지원단가, 국고보조비율, 북한이탈주민 인구수를 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하였
고, 2015년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전체 평균 급여액(2015년 12월 기준 365,217원)과 수급인원
(6,942명)을, 2016년 생계급여 수급인원은 2015년과 같다고 가정(6,942명)하고, 일반수급자 전체 
평균 급여액(2016년 3월 기준 400,009원)을 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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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주요내용 2015년 2016년

통

일

부

북한이탈

주민 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지역적응센터 운영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지역협의회운영

정책기획 ․ 조정

9,084 18,978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출연금
24,189 21,20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정보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

국부터 거주지 정착과정

까지 체계적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

239 239

북한이탈

주민 사회

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자격취득장려금, 미래

행복통장 등

77,000 69,160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하나원 및 제2하나원 

교육훈련
14,108 13,386

소  계 (A) 124,620 122,964

여

성

가

족

부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탈북청소년 학업 ․ 상담 ․
진로지도 및 비교문화체

험 등을 실시

274 306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탈북여성 폭력예방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 교육

북한이탈여성 동료상담

원 양성교육

북한이탈여성 상담서비

스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300 300

소  계 (B) 574 606

[표 3]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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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액과 생계급여액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추정한 금액임. 
   2. 의료급여는 지원단가, 국고보조비율, 북한이탈주민 인구수를 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함. 
   3. 2015년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전체 평균 급여액(2015년 12월 기준 365,217원)과 수급인원  

      (6,942명)을 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4. 2016년 생계급여 수급인원은 2015년과 같다고 가정(6,942명)하고, 일반수급자 전체 평균    

     급여액(2016년 3월 기준 400,009원)을 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부

처

명

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주요내용 2015년 2016년

보

건

복

지

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북한이탈주민(1종의료급

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지급

44,031 44,742

생계급여 생계급여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지급
30,424 33,322

소  계(C) 74,455 78,064

행

정

자

치

부

이북도민

관련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이북도민행사 참가지원

가족결연

기업체연수

이북전통문화계승과정 

및 한국문화정서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

북한이탈주민 상담도우

미 운영

605 578

경

찰

청

보안경찰

활동
보안수사활동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운영 등
100 88

합  계 200,354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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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1. 사업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

가. 여성 북한이탈주민 증가 등 인구특성 변화 반영 미흡

1998년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였는데 2015년에 

80.3%14)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여성들의 연령대는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20~30대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입국자 특성이 변하고 있

어서 취업지원, 생활보장지원, 교육지원 등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서는 이러

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개별 프로그램이 취

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998 23.3 25.0 16.4 17.2 13.8 4.3
1999 13.6 40.7 25.4 6.8 3.4 10.2
2000 22.6 30.8 21.1 12.0 9.0 4.5
2001 20.6 28.3 29.0 8.7 5.2 8.0
2002 16.1 31.8 32.8 9.3 5.7 4.3
2003 12.9 30.6 36.9 10.2 3.8 5.5
2004 13.4 27.2 37.8 12.5 4.0 5.1
2005 12.7 30.1 36.0 12.6 3.5 5.0
2006 13.3 27.3 37.9 11.6 3.6 6.3
2007 10.7 27.1 39.0 15.6 3.2 4.4
2008 10.9 29.3 35.4 16.8 3.9 3.6
2009 13.5 26.2 34.0 17.7 5.0 3.5
2010 10.2 26.9 29.6 21.3 7.2 4.9
2011 14.7 26.7 26.8 20.9 6.2 4.7
2012 12.1 29.4 23.9 24.1 6.6 3.8
2013 10.4 32.7 22.8 22.2 7.3 4.6
2014 9.7 29.6 24.0 25.2 8.1 3.5
2015 8.5 33.2 26.5 22.4 7.1 2.3

[표 4] 여성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연령별 비율

(단위: %)

주: 2015년 12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14)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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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성인지결산서에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희망수요 직종을 반영하고 심화특화 교육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또한 2014년 12월에 ｢제1차 북

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은 ‘탈북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정책과제로 삼고 이러한 정책과제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도록 수립

하였다. 

분야 과제명 부처명

일자리창출

확대

영농정착지원 통일부, 농림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탈북민 채용지원 행자부, 인사혁신처

취업역량

개발

탈북청년 취업역량 개발 통일부

탈북민 적합직종 발굴 통일부, 산업부

취업지원 종합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통일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지원 고용부

탈북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여가부, 고용부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통일부

[표 5]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상 자립 · 자활 역량강화

분야 소관부처별 과제

자료: 통일부,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 2014. 

그러나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고용노동부의 여성 북

한이탈주민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다.16)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활용하기로 한 것 외

에는 별다른 시책이 없는 상황이며 그 사업성과도 매우 낮다.17) 그렇지만 통일부는 

15) 향후 개선사항으로 “탈북민 여성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탈북민들의 희망수요 직종을 반영하

고 심화특화 교육운영을 통해 탈북여성들이 취업까지 연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하겠음”이
라고 명시하고 있다.

16) 다만 전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보호담당관 시행

과정에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17) 여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자 중 북한이탈주민은 0.1% 미만으로 거의 이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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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행계획에 이어 2016년 시행계획에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하겠다

는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 

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지원 등 중요사항 미반영

통일부는 최근 들어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변

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항에

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탈북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

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하므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이에 해

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2014년 3월부터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게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

영지원비 ․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재학

생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8)

하지만 법률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중요한 정책변화는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에 반영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미흡

통일부는 법령에 따른 의무는 아니지만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 12월에도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는 시행계획에서 

분류한 5개 분야인 자립 ․ 자활 분야, 탈북 청소년 지원 분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분야, 사회적 인식제고 분야, 정책추진 체계 정비 분야에 대해 실시되었다. 

그런데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 시행’을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 들고 있으며, 미래행복 통장 시행, 지역적응센터 개편 등과 관련하여 단순히 

사업 추진현황 정도를 보여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또한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

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적어 통계로 집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18) 한겨레중학교에 재학 중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수는 2015년 3월에 36명이 되었고, 2016년 6
월에는 75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여 전체 재학생 175명 중 42.9%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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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

련 기관 간 정책을 조율하여 중복 지원과 일회성 사업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착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 이어 통일부는 ‘2015

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으며,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결

과 사업의 중복성을 개선하였다고 긍정적인 자체평가까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의 자체평가와 달리 중복성 제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사항

이 없으며 아직까지 중복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성과 평가

가.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1조에서 하나원의 3개월간 보호를 규정하는 한편 제26조19)에서 하나원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5년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

조20)에 관계없이 제7조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解産給與), 장제급여(葬祭給與), 자활급여 등의 급여

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생계급여 수급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자

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7개월부터는 근로능

력자로 판정된 사람이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

여야 한다.21)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
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보호를 할 수 있다. 

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 제5조가 삭제되었으므로 관계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은 조건제시를 유예하는 대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

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한다.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월마다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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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주지 전입일 이후부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

가 있는 가구는 3년 동안 생계급여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기간 동안은 부양의무자

기준22)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의 정착금은 재

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게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가 적용된

다.23) 

생계급여 등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계

급여액을 일반국민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급여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

다. 다만, 2015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인원(6,942명)과 일반수급자 전체 평

균 급여액(365,217원)을 기초로 2015년 한 해 동안 약 304억 2,400만원 가량 지급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서는 5년 등 일정기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와 별도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여부를 기준으로 살펴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

(수급인원/전체인원)은 2006년에 74.1%였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

는 25.3%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외형상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2)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

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3)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권자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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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한

이탈

주민

수급

인원

(A)

4,823 7,017 7,543 8,744 9,272 9,045 9,093 8,682 8,318 6,942

전체

인원

(B)

6,508 11,046 13,762 15,920 18,057 19,386 22,280 24,781 25,731 27,454

수급률

(A/B)
74.1 63.5 54.8 54.9 51.3 46.7 40.8 35.0 32.3 25.3

일반국민

생계급여 

수급률

3.2 3.2 3.1 3.2 3.1 2.9 2.7 2.6 2.4 -

[표 6]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인원 추이

(단위: 명, %)

주: 1. 2006~2011년까지는 지자체 조사결과이며, 2012~2015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 기준임. 
   2. 북한이탈주민 수급비율은 ‘해당연도 수급인원/해당년도 전체인원(사망·이민 등 제외)×100’을 

의미함. 
   3. 일반국민 생계급여 수급률은 ‘수급인원/주민등록인구통계×100‘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

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계속되고 있고 20대와 30대 등 젊은 연령층의 

여성 입국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자활성과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국 

이후 거주기간과 성별 ․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5년 기준 입국 연차별로 생계급여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입국한지 1~3년 

미만인 북한이탈주민의 수급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입국 1년차 북한이탈주

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이미 62.9%이고, 입국 2년차는 43.5%로 19.4%p 감소하였

으며, 입국 3년차는 29.6%로 2년차 보다 13.9%p 감소하였다. 그러나 입국 4년차부

터는 감소폭이 줄어든다. 입국 4년차는 23.4%로 입국 3년차(29.6%) 보다 7.2%p 감

소하였으며, 입국 5년차는 22.4%로 감소폭이 1.0%p에 불과하다. 입국 6년차 이상

은 21.7%로 입국 4~5년차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정착초기 즉 입국 3년차까지의 기간에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현상은 초기 정착이 중요하며, 그 시기를 놓치면 수급유지가 장기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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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복지함정(welfare trap)24)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

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 2015년 12월말 생계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사망· 이민자 등은 전체인원에서 제외됨. 
자료: 통일부 제출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남성보다 약 2배가량 높다. 이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도별 추이를 감안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 연령별 생계급여 수급률을 보면 남성은 2010

년 42.4%에서 2015년 15.1%로 27.3%p 감소하였고, 여성은 2010년 55.1%에서 

2015년 29.3%로 25.8%p 감소하여 감소폭은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남녀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경우 남성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률은 9.2%인 반면 여성은 27.0%로 약 3배 높으며, 20

대도 남성은 9.3%인데 여성은 22.0%로 2배 이상 차이나고 있다. 

24) 복지함정은 복지수혜자 개인의 특성이나 제도적,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복지수혜자의 지위

에서 벗어나 자립(self-sufficient)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복지수혜자의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진출 구분
전체인원

(A)

생계급여 

수급인원(B)

수급률

(B/A)

입국 1년차(2015년 입국자) 1,123 706 62.9

입국 2년차(2014년 입국자) 1,626 708 43.5

입국 3년차(2013년 입국자) 1,381 409 29.6

입국 4년차(2012년 입국자) 1,895 443 23.4

입국 5년차(2011년 입국자) 2,773 621 22.4

입국 6년차 이상(2011년.1월 이전 입국자) 18,656 4,055 21.7

합계 27,454 6,942 25.3

[표 7] 입국 연차별 생계급여 수급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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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남

성

15~29세 41.4 38.4 41.8 27.9 31.7 9.3 -32.1

30대 32.8 28.8 23.8 17.1 12.5 9.2 -23.6

40대 38.9 32.0 27.7 21.6 17.3 15.6 -23.3

50대 61.4 52.1 33.3 26.5 23.6 19.2 -42.2

60대이상 56.8 53.1 54.5 43.7 43.3 40.9 -15.9

남성 

수급률
42.4 37.7 35.0 25.4 24.3 15.1 -27.3

여

성

15~29세 39.0 38.6 41.8 35.2 38.5 22.0 -17.0

30대 39.6 37.7 35.4 35.2 30.3 27.0 -12.6

40대 74.3 60.0 41.2 36.4 29.6 26.4 -47.9

50대 96.7 78.2 51.0 42.8 36.2 33.1 -63.6

60대이상 96.5 91.5 86.3 77.1 75.3 68.0 -28.5

여성 

수급률
55.1 50.3 43.1 39.0 35.6 29.3 -25.8

전

체

15~29세 39.9 38.5 41.8 32.4 35.9 17.2 -22.7

30대 38.3 35.9 33.0 31.1 26.2 22.6 -15.7

40대 64.1 52.7 38.0 32.9 26.9 24.1 -40.0

50대 83.8 69.0 45.1 37.1 31.9 28.6 -55.2

60대이상 80.7 76.8 75.3 64.8 64.0 58.6 -22.1

전체 

수급률
51.3 46.7 40.8 35.0 32.3 25.3 -26.0

[표 8]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단위: %, %P)

주: 1. 성별·연령대별 수급비율= 해당연도 성별 연령대 수급인원/해당연도 성별 연령대 거주인원 × 100
2. 수급자 인원에는 사망·이민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거주인원에는 제외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와 같이 20~30대 젊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남성 북한이

탈주민에 비해 높은 것은 최근 해당 연령대 여성 입국자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이 

입국 5년차 미만이어서 보호기간 중인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60대 이상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률은 68.0%에 달한

다. 2010년에 60대 이상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96.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지만 전 연령층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집

단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25)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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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으로 하여금 하나원에서 퇴소하여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자립 ․ 정
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들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조사항목에는 생계급여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따

라서 실태조사 항목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 여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30대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

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 2014년 기준 3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

급률은 30.3%인데 일반 30대 여성은 0.9%로 33.7배 높다. 또한 30대 남성 북한이

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12.5%인데 일반 30대 남성은 0.6%로 20.8배 높다. 적

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30대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수준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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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북한이탈주민(A) 일반국민(B) 차이(A/B)

남

성

15~29세 31.7 1.8 17.6배

30대 12.5 0.6 20.8배

40대 17.3 1.7 10.2배

50대 23.6 3.0 7.9배

60대 이상 43.3 3.8 11.4배

남성 소계 24.3 2.1 11.6배

여

성

15~29세 38.5 2.0 19.3배

30대 30.3 0.9 33.7배

40대 29.6 2.2 13.5배

50대 36.2 2.3 15.7배

60대 이상 75.3 5.9 12.8배

여성 소계 35.6 2.7 13.2배

전

체

15~29세 35.9 1.9 18.9배

30대 26.2 0.7 37.4배

40대 26.9 2.0 13.5배

50대 31.9 2.6 12.3배

60대 이상 64.0 5.0 12.8배

전체 합계 32.3 2.4 13.5배

[표 9]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 차이

     (단위: %)

주: 1. 2014년 기준임.
   2. 성별·연령대별 수급비율: 해당연도 성별 연령대 수급인원/해당연도 성별 연령대 거주인원 × 1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청 주민등록인

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6. 

생계급여 수급과 경제활동상태는 건강상태와 연관성이 있는데 30대 여성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31.2%가, 4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49.6%가 자신의 건강상

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26) 

실제로 지난 2주일 동안 아팠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성 북한

이탈주민은 26.9%가 ‘아팠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42.5%

가 ‘아팠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6)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4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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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아팠던 적이 있다 아팠던 적이 없다 모름/무응답

명 % 명 % 명 %

성별
남성 3,239 871 26.9 2,346 72.4 22 0.7

여성 9,538 4,052 42.5 5,405 56.7 81 0.8

[표 10] 지난 2주일 동안 아팠던 경험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2014.

또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36.6%가 ‘몸이 아파서’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원하는 임

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5.1%), ‘근처(주변)에 일거리

가 없을 것 같아서’(4.3%),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4.3%) 보

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

구분 응답비율

몸이 아파서 36.6
임신 및 육아 21.3
학교에 다니기 때문 7.1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5.1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3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4.3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8

[표 11]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주: 2014년 기준임.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2016. 

이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영양공급은 물론 병원시설과 의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

산을 경험하고, 탈북과정에서도 임신과 낙태, 적절하지 않은 민간요법 등으로 남성

에 비해 건강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경제적응을 위해서는 건강상태 제고가 선결조건이다. 

북한이탈주민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이지만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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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용부담으로 제때에 치료 받지 못해 병을 악화시키기 쉽다. 그리고 건강이 나

빠질수록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져 소득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통하여 여성 북한이탈주민

에게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나. 장기정착지원 성과 미흡

(1) 취업지원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제도는 직업훈련, 취업

보호제도, 고용지원금, 자격취득장려금, 자산형성지원제도,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 취업알선, 영농정착지원 등이 있다. 주요 취업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7)에 따라 정부는 직

업훈련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

다. 2015년 기준 직업훈련비는 953명에게 6억 8,000만원 지급되었다. 그리고 동 법 

제21조에 따라 직업훈련에 따른 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가량 지급하며 최대 740시간까지 인정된다. 2015년 기준 직업훈련 수당은 516명에

게 7억 5,000만원 지급되었다. 

한편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하는데28) 취업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

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고용주에게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을 고용지원

금29)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고용지원금 지급인원은 3,501명이며, 지급액

은 133억원이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일정한 자격

을 취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자격취득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2015년 기준 자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

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8) 사회적 취약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보호 등)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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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취득 장려급은 733명에게 14억 7,000만원 지급되었다.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

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장

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3년간 근속 시 수도권은 최대 1,650만원, 지방은 1,950만

원 지급된다. 2015년 기준 취업장려금은 2,844명에게 142억 7,000만원 지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는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30)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상승과 장기근속근무

를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행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 

2015년 12월까지 10명만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였다.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은 2016

년부터 지급되며 예산은 11억 9,000만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국군으

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2015년 12월 기준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총 133명으로 2014년 12월 기준 143명 대비 10명 감소하였다. 

동법 제18조의2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

다. 이에 따라 2015년 행정관리역량평가(인사부문)시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북한이

탈주민 채용실적을 평가하였는데 이 중 적용제외 기관은 8개이며, 21개 기관은 채

용실적에 따라 가점을 받았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채용실적이 없었다.31) 

이밖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를 위해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23개 지역적응센터에 취업전문상담사가 배

치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재단 내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영농정착 지원금은 183명

에게 3억 2,000만원 지급되었으며, 창업지원금은 816명에게 3억 5,000만원 지급되었다.

30) 근로소득의 30%이내(10~50만원) 중 본인이 계좌 개설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1:1로 매칭하

여 지원한다.

31) 인사혁신처에서는 중앙부처의 북한이탈주민 신규채용 실적에 따라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점수=신규 채용인원×0.4점+신규 직무발굴(건)×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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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내용 2015년 기준 실적

직업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 
지급인원: 953명
지급액: 6.8억원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의 직업훈

련 장려금 지급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원 추가지급

지급인원: 516명
지급액: 7.5억원

고용 

지원금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

대 4년간 지원(채용기업주에 지급)
지급인원: 3,501명
지급액: 133억원

자격취득

장려금
자격취득시 장려금으로 200만원 지급

지급인원: 733명
지급액: 14.7억원

취업 

장려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

탈주민에게 250만원 지급(최대기간 3년)
3년간 근속 시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
만원

지급인원: 2,844명
지급액: 142.7억원

자산형성

지원제도

(미래행복

통장)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

자에만 해당)

통장가입인원: 10명(지원금

은 2016년도에 지급)

특별임용

제도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및 국군으로 특별임용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

2016년 5월까지 총 13명 특

별임용

2015년 기준 43개 기관 대

상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평가 

기타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전국 23개 지역적응센터에 취업전문상담사 

배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영농정착 지원인원(총 183명)
영농정착 지급액(총 3.2억원)
창업 지원인원(총 816명)
창업지원 지급액(총 3.5억원)

[표 1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주요내용

주: 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자격취득장려

금, 직업훈련장려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제도가 적용됨. 
   2.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됨.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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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관련 지표 개선

정부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북한

이탈주민32)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월평균 소득수준 등 양적인 측면에

서의 경제활동 수준은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4%로 2011년(56.5%)에 비해 

2.9%p 증가하였다. 고용률도 2011년에는 49.7%였으나 2015년에는 54.6%로 4.9%p 

증가하여 같은 기간 일반국민 고용률 증가폭(1.2%p) 보다 크다. 실업률은 2011년 

12.1%에서 2015년 4.8%로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소득은 2011년 약 121만원에서 

2015년 약 154만원으로 약 33만원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 5년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및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

펴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국민의 경제활동수준 평균과는 아직 차이가 많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이 

받은 교육수준이나 사회활동 전반에 있어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5년 기준 북한이

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국민보다 3.4%p 낮으며, 고용률은 6.1%p 낮다. 반

면 실업률은 1.4%p 높다. 특히 월평균 소득은 약 7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활동참가율

북한이탈주민(A) 56.5 54.1 56.9 56.6 59.4
일반국민(B) 61.0 61.4 62.1 62.8 62.8
차이(A-B) -4.5 -7.3 -5.2 -6.2 -3.4

고용률

북한이탈주민(C) 49.7 50.0 51.4 53.1 54.6
일반국민(D) 58.7 59.7 60.4 60.8 60.7
차이(C-D) -9 -9.7 -9 -7.7 -6.1

실업률

북한이탈주민(E) 12.1 7.5 9.7 6.2 4.8
일반국민(F) 3.7 2.8 2.7 3.2 3.4
차이(E-F) 8.4 4.7 7 3 1.4

월평균임금

북한이탈주민(G) 121.3 137.7 141.4 147.1 154.6
일반국민(H) 203 210.4 228.8 223.1 229.7
차이(G-H) -81.7 -72.7 -87.4 -76 -75.1

[표 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주요현황

(단위: %, %P, 만원)

주: 연도별 일반국민 월평균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이며, 2015년 8월 기준임.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201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2011∼2015년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32) 보호대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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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기간 종료자 임금수준 등 하락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거주지 보호기간과 생계급여 특례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보

호기간이 끝난 이후, 즉 입국 5년 이후부터의 자립생활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으

로 하여금 입국한지 5년이 되기 전에 생계급여를 탈피하여 자립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이상 정부의 보호가 없어도 일반국민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끝나 안정적으로 정착 ․ 자립하고 있어야 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수준은 오히려 정착초기자(거주기간 5년 미만)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정착초기자와 비슷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은 오히려 정착초기자보다 낮으며, 종사상 지위도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진 반면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떨어졌다. 2014년 기준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

탈주민33)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 고용률은 51.5%로서 보호대상자보다 각각 

1.2%p, 2.5%p씩 높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1~5년 미만 5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계 53.3 54.5 49.0 51.5

[표 14]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주요현황

(단위: %)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거주기간 5년 기준으로 월평균 100만원 미만34) 저소득 임금근로자 비율을 살펴

보면 거주기간 5년 미만은 19.4%인데 5년 이상은 26.2%로 오히려 정착초기 북한이

탈주민보다 높다. 

33) 조사대상은 7,700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195명, 취업자는 3,969명이다. 

34) 2014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603,403원이인데 실태조사에서는 월 평균 임금소득을 50만원 단

위로 조사하고 있어 저소득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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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0만원 

미만

101~200만원 

미만

201~300만원 

미만

301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임금근로자 

전체　

1~5년 

미만

인원 463 1,744 145 15 19 2,386

비율 19.4 73.1 6.1 0.6 0.8 100

5년 

이상

인원 893 2,133 306 46 28 3,406

비율 26.2 62.6 9.0 1.4 0.8 100

[표 15]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명, %)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종사상 지위도 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5년 이상 거주

자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다소 높아지고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거주자는 19.6%인데 5년 이내 거주자는 21.2%로 

1.6%p 차이난다. 그런데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5년 이상인 자가 15.9%로 5년 미만 

거주자(15.7%)보다 높으며,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5년 이상인 자가 50.3%로 5년 미

만인 자(58.8%)보다 8.5%p 낮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오래 거주한 북한이탈주

민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며 경제적 정착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모름/무

응답
합계

1~5년 

미만

1,465 392 529 24 49 8 23 2,490
58.8 15.7 21.2 1.0 2.0 0.3 0.9 100.0

5년 

이상

1,997 630 779 171 321 37 34 3,969
50.3 15.9 19.6 4.3 8.1 0.9 0.9 100.0

[표 16] 거주기간 5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종사상 지위 비교

(단위: 명, %)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처럼 5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등의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이 3

년 내지 4년 이내에 종료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으로는 경력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종이 아닌 단순노무직 등에 주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취업지원 효과와 관련하여 이와같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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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라는 이유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어디에서 무슨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임금수준 미흡

2014년 기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0%로 일반국민 남성

(74.3%)보다 10.3%p 낮았다. 반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6%로 

일반국민 여성(51.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긴 하나 그 차이가 남성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에 참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혹은 일반국민에 비

해 크게 낮지 않은 편인데 2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63.3%)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일

반 20대 여성(40.9%)과 22.4%p로 크게 차이난다. 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입국 후 바로 취업하려 하

기 보다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입국 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녀의 연령대가 어리다보니 보육과 경제활

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성(A) 여성(B) 남녀차이(B-A)

일반국민

(C)

북한이

탈주민

(D)

차이

(D-C)

일반국민

(E)

북한이

탈주민

(F)

차이

(F-E)
일반국민

북한이

탈주민

15 - 19세 6.9 5.7 -1.2 8.6 5.8 -2.8 1.7 0.1
20 - 29세 62.5 57.9 -4.6 63.3 40.9 -22.4 0.8 -17
30 - 39세 93.6 81.4 -12.2 59.0 51.9 -7.1 -34.6 -29.5
40 - 49세 94.6 81.5 -13.1 66.7 66.0 -0.7 -27.9 -15.5
50 - 59세 90.0 73.0 -17 62.7 54.5 -8.2 -27.3 -18.5
60세이상 54.2 27.0 -27.2 31.9 14.5 -17.4 -22.3 -12.5

계 74.3 64.0 -10.3 51.9 50.6 -1.3 -22.4 -13.4

[표 17]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단위: %, %P)

주: 1. 2014년 9월 기준임.
   2 연령별·성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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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 북한이탈주민(60.3%)은 일반남성(71.7%)보다 

11.4%p 낮은 반면 여성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은 일반 여성보다 낮긴 하나 그 차이

가 남성만큼 크지 않다. 2014년 기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47.2%로 일반 

여성(50.4%)에 비해 3.2%p 낮았다. 남녀격차도 북한이탈주민(13.1%p)은 일반국민

(21.3%p)에 비해 크지 않았다. 

남성(A) 여성(B) 남녀차이(B-A)

일반국민

(C)

북한이

탈주민

(D)

차이

(D-C)

일반국민

(E)

북한이

탈주민

(F)

차이

(F-E)
일반국민

북한이

탈주민

15 - 19세 6.2 5.2 -1.0 8.4 5.8 -2.6 2.2 0.6

20 - 29세 55.7 52.8 -2.9 59.2 36.6 -22.6 3.5 -16.2

30 - 39세 91.1 78.3 -12.8 57.1 47.7 -9.4 -34 -30.6

40 - 49세 92.7 77.2 -15.5 65.4 62.4 -3.0 -27.3 -14.8

50 - 59세 88.0 69.2 -18.8 61.4 52.0 -9.4 -26.6 -17.2

60세이상 53.2 25.2 -28.0 31.6 13.9 -17.7 -21.6 -11.3

계 71.7 60.3 -11.4 50.4 47.2 -3.2 -21.3 -13.1

[표 18]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 ․ 성별) 고용률 비교

(단위: %)

주: 2014년 9월 기준임.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이처럼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계급여 수급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여성 북한이탈주

민 취업자 중 약 28.9%는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 비율은 

남성 북한이탈주민(10.3%)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연령대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6배 가량 높다. 

고용노동부 자료35)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여성 월평균 임금은 약 209만

35)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로서 조사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체이다. 그 

결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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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36)이다. 이처럼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은 같은 북한이탈주민 내에서도 남녀격

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국민과의 격차도 크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진취적으로 근로의욕을 갖고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생계

급여 지급액보다 같거나 오히려 낮으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려 하기보다 생계급여에 

의존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00만원 

이하　

101

~150만원

151

~200만원 

201

~300만원

301만

원이상

모름/

무응답
전체

남

성

15-19세 54.5 27.3 18.2 0.0 0.0 0.0 100.0
20대 18.5 29.1 38.0 12.2 1.5 0.8 100.0
30대 4.2 27.5 43.1 20.1 4.4 0.7 100.0
40대 6.7 25.8 37.8 26.9 2.1 0.8 100.0
50대 9.2 28.9 39.1 19.4 2.1 1.4 100.0
60대

이상 
27.0 45.9 13.5 10.8 0.0 2.7 100.0

소계 10.3 28.4 38.2 19.7 2.4 0.9 100.0

여

성

15-19세 58.3 33.3 8.3 0.0 0.0 0.0 100.0
20대 29.0 46.1 20.3 4.0 0.2 0.4 100.0
30대 25.8 50.2 18.9 3.4 0.8 1.0 100.0
40대 27.0 50.4 18.9 2.5 0.5 0.8 100.0
50대 34.3 46.4 16.7 2.0 0.2 0.4 100.0
60대

이상 
58.3 34.2 5.0 0.0 0.0 2.5 100.0

소계 28.9 48.7 18.4 2.8 0.5 0.8 100.0

[표 19] 북한이탈주민 인구특성별(연령별 ․ 성별) 월평균 임금분포 현황

(단위: %)

주: 1.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주업 및 부업을 포함함. 
   2. 2014년 9월 기준임.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태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액을 조사하지 않고 임  

금범위에 대해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평균 임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움.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평균 임금보다 높게 조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

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것은 성별 임금수준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다.  

36) 일반국민 월평균 임금은 2,753,757원, 일반남성 월평균 임금은 3,122,474원, 일반여성 월평균 임

금은 2,091,74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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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데에는 다양

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일용직 비율이 높으며, 주당 36시간 미만인 단기간 근무를 많

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산업별 근로현황과 해당직종의 월평균 정액

급여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4년 12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업별 여성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월평균 

급여액이 약 144만원으로서 전 산업 중에 세 번째로 낮은 직종인데, 여성 북한이탈

주민 취업자 중 21.6%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일반 여성 취업

자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12.2%이며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3.8%

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비율이 비교적 큰 

편이다.37)  

다음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28.6%, 남성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36.8%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월평균 정액급여액을 살펴보면 동일한 산업군

이라 하더라도 여성은 약 183만원인 반면 남성은 267만원으로 약 84만원 차이난다. 

‘도소매 및 유통업’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종사비율이 높은데 여성 북한이탈주

민 취업자 중에는 10.8%가, 남성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에는 8.8%가 ‘도소매 및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월평균 정액급여액은 약 189만원으로 남성

의 약 282만원에 비해 약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37) 특히 식당, 음식점 등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고용지원금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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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일반국민 기준의 월평균 임금 수준만큼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일용직 비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등 주당 36시간 미만

의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근로자 비율은 20.8%로서 일반 여성(6.0%)에 비해 약 3.5배 높다.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모름/

무응답
합계

남

성　

북한이탈주민 55.1 13.8 19.1 3.3 7.2 0.5 1 100.0

일반국민 51.4 14.1 6.1 8.0 19.3 1.0 0.0 100.0

여

성　

북한이탈주민 52.9 16.7 20.8 2.9 5.1 0.8 0.8 100.0

일반국민 42.0 27.4 6.0 3.3 11.4 9.8 0.0 100.0

[표 21]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종사상 지위 비교

(단위: 명, %)

주: 2014년 기준임.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비율은 14.4%로 남

성 북한이탈주민(8.2%)에 비해 6.2%p 높다. 이처럼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비

율 및 단시간 근로 비율이 높으면 고용의 연속성이 떨어져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남성 여성 전체

취업자
36시간 

미만 근로
비율 취업자

 36시간 

미만 근로
비율 취업자

36시간 

미만 근로
비율

1,953 160 8.2 4,506 651 14.4 6,459 811 12.6

[표 22] 주업에서의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북한이탈주민 비율

(단위: 명, %)

주: 2014년 기준임.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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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에 대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27.3%가 

‘건강’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가 경제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근로자(6,459명) 중 단순 노무 종사

자가 32.6%(2,106명), 서비스 종사자가 23.1%(1,494명)로 절반 이상이 단순 노무 및 

서비스 종사자로38)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상

태에 따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39)

(5) 전문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임금수준 하락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40)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자는 

｢의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

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법 시행령 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인정 절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는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 신청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이 때 

자격인정이라 함은 면허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

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각각 의학사 또는 전문석사학위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재북시 의사였던 북한이탈주민도 의사 면허를 받으려

면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격인정심사위원회는 

관련 학문에 대한 기초 및 전문지식, 해당 면허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지식 등을 

심사한다. 이 심사에 합격할 경우 의과대학 졸업자로 인정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38) 20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근로자(6,459명) 중 제조업이 2,006명(3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1,049명(16.2%), 도소매 및 유통업 660명(10.2%), 건설 
및 운수업 492명(7.6%) 순이었음. 

39)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윤인진(2007)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
쁠수록 기초생계비 수급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자격 인정)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

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

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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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자격인정심사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보건의료분야)과 한국

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 분야)41)에 있다. 2015년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자격인정신청

자는 20명, 국가기술분야 자격인정신청자는 18명이었는데 이 중 보건의료분야 8명

만 자격인정을 받았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4명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대상 12,777명 중 재북시 의사, 교원, 연구원 등 

전문직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5명(5.3%)이다.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들은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다. 따라서 입국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직 북한이탈주민 685명42)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352명

(51.3%)에 불과했으며, 19명(2.8%)은 실업자이고, 297명(43.3%)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경제활동

(취업자)

경제활동

(실업자)
비경제활동 판별불가 합계

352 19 297 17 685

[표 23] 재북시 전문직이었던 사람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명)

주: 2014년 기준임. 
자료: 통일부 제출

특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린 직업이 아니라 서비스종사

자(21.6%), 단순노무종사자(20.7%)가 많다. 북한에서의 자기 전공분야를 살려 전문

가 및 관련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352명 중 59명(16.8%)에 불과하다. 

41) ｢의료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시험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42) 60대 미만은 548명(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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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인원 비율

서비스종사자 76 21.6

단순노무종사자 73 20.7

전문가/관련종사자 59 16.8

사무종사자 51 14.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31 8.8

관리자 23 6.5

판매종사자 17 4.8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2 3.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 0.9

기타 2 0.6

무응답 5 1.4

합계 352 100.0

[표 24] 재북시 전문직이었던 취업자의 현재 취업분야

(단위: 명)

주: 1. 2014년 기준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함.  
자료: 통일부 제출

전문직 북한이탈주민 임금 근로자 중 19.6%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였

으며, 101~150만원은 42.6%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범위

50만원 

이하

51

-100만원

101

-150만원

151

-200만원

201

-300만원

301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전체

인원 18 43 133 79 26 8 5 312

비율 5.8 13.8 42.6 25.3 8.3 2.6 1.6 100.0

[표 25] 재북시 전문직이었던 취업자(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단위: 명, %)

주: 2014년 기준임. 
자료: 통일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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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직 북한이탈주민(685명) 중 약 91.4%(626명)43)는 일

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더라도 재북시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고 소득 수

준도 낮다. 따라서 정부는 자격인정심사를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재북시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입국 후에도 연계하여 통일 이후 남

북한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가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성과 및 문제점

(1)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율 감소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44)에 따

라 하나원 내에 예비학교를 설립 ․ 운영하여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한

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경우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이 면제된다. 

또한 통일부는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45)인 한겨레중 ․ 고등학교(지원비율 49.5%)와 

대안학교46)인 여명학교, 하늘꿈학교(지원비율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

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시점 5년 이내 기간 국 ․ 공립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가 전액 면제되며, 사립대는 50%가 면제된다. 또한 대학입학 시 특례입학 적용을 

받는다.47) 2015년 기준 교육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총 2,006명이며, 지원금액

43) 626명은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 333명과 일하고 있더라도 전공분야를 살리지 못한 사람 293명
의 합계이다.

4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

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45) 특성화학교란 ｢초 ․ 중등 교육법｣ 제76조(특성화중학교) 및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따라 교육

운영 과정 등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맞게 특성화시켜 운영하는 학교이다. 정규학교 편입을 

위한 학교이다. 
46) 대안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

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이다. 
4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 ․ 편입학 등)제2항 6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정원 외 특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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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5억 5,000만원이다.

한편 교육부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

역 단위의 시 ․ 도 교육청은 멘토링 및 교과보충, 진로직업교육, 방과후 특별교실 운

영, 전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탈북청소년 재학생과 재학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에는 재학생 수가 1,143명이었는데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2,475명이며, 재학학교 수는 2009년 435개에서 2015년 1,026개로 증가하여 양적으

로는 2배 이상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학생수 1,143 1,417 1,681 1,992 2,022 2,183 2,475

재학학교 435 484 579 704 767 871 1,026

[표 26] 탈북청소년 재학생 및 재학학교 수

(단위: 명, 개)

자료: 교육부,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2016. 

2014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1,694명 중 1,553명(91.7%)이 초 ․
중 ․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검정고시 학원 17명(1.0%), 대안학교 

74명(4.4%)이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0명으로 전체 중 2.4%

를 차지하였다.   

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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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 ․ 고
정규학교 및 

한겨레학교

검정고시

학원

대안

학교

학교를 

다니지 

않음

모름/

무응답
합계

북한

출생

인원 680 14 36 9 5 744

비율 91.4 1.9 4.8 1.2 0.7 100.0

제3국

출생

인원 873 3 38 31 5 950

비율 91.9 0.3 4.0 3.3 0.5 100.0

전체
인원 1,553 17 74 40 10 1,694

비율 91.7 1.0 4.4 2.4 0.6 100.0

[표 27] 현재 재학 형태

(단위: 명, %)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에서 2015년 2.2%까지 줄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48) 다만 2015년 기준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2%로 일반 학생 학업중단

율 (0.8%)보다 약 2.7배 가량 높다. 특히 탈북청소년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0.2%, 

중학교는 2.9%인데 비해 고등학교는 7.3%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았으며, 일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1.4%)에 비해 약 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율과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반학생들과의 격차가 아직 존

재하는 만큼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 

48)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을 포함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 학업중단율 자료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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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08

재학생수 341 232 114 687
학업중단 학생수 12 30 32 74
학업중단율 3.5 12.9 28.1 10.8

2009

재학생수 495 288 183 966
학업중단 학생수 7 26 26 59
학업중단율 1.4 9.0 14.2 6.1

2010

재학생수 562 305 276 1,143
학업중단 학생수 5 26 25 56
학업중단율 0.9 8.5 9.1 4.9

2011

재학생수 773 297 347 1,417
학업중단 학생수 19 13 35 67
학업중단율 2.5 4.4 10.1 4.7

2012

재학생수 1,.20 288 373 1,681
학업중단 학생수 27 11 18 56
학업중단율 2.6 3.8 4.8 3.3

2013

재학생수 1,204 351 437 1,992
학업중단 학생수 37 26 7 70
학업중단율 3.1 7.4 1.6 3.5

2014

재학생수 1,159 478 385 2,022
학업중단 학생수 7 15 29 51
학업중단율 0.6 3.1 7.5 2.5

2015

재학생수 1,128 684 371 2,183
학업중단 학생수 2 20 27 49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율 0.2 2.9 7.3 2.2
일반학생 학업중단율 0.5 0.7 1.4 0.8

[표 28]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율

(단위: 명, %)

주: 1. 학업중단율=해당연도 학업중단자 학생수/전년 재학생 수×100
   2. 각 연도 4월 기준임.  
   3.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도 포함됨. 
자료: 교육부,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및 ｢2015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

산정책처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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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부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항에서 지원대상으로 규

정하는 ‘탈북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에서 벗어난” 북한

이탈주민이어야 하므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수립 ․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에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와 달리 교육부는 ‘탈북청소년’을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보면서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

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 ․ 청소년’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49)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탈북학생 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조사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98.6%가 중국출생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최근 들어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중요

한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다. 종래에는 통일부가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

․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만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였는데, 2014년 3월부터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

년도 지원하고 있다.50) 이 과정에서 한겨레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제3국 출생 탈

북청소년 수는 2015년 3월에 36명이 되었고, 2016년 6월에는 75명으로 2배가량 증

가하여 전체 재학생 175명51) 중 42.9%를 차지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제3국 출생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까

지만 해도 전체 탈북청소년에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6.2%였으

나 이후 해마다 늘어 2015년에는 50.5%로 북한출생 청소년 규모와 같아졌다. 특히 

2014년까지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증가율이 매년 10%대를 유지해왔는데 2015

년에는 전년 대비 27.6% 증가하여 기존 증가추세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9) 현재 교육부가 정의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법적근거 및 내규는 없다. 다만 교육부는 매년 탈

북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50)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규학교 지원은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처음이다. 다만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방과 후 공부방 등을 통해 2013년부터 제

3국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51) 한계레중 ․ 고등학교 정원은 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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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학생수

초 중 고 계

2011

북한출생 435 275 363 1,073

제3국 출생
585

(57.4)
13

(4.5)
10

(2.7)
608

(36.2)

계 1,020 288 373 1,681

2012

북한출생 580 268 436 1,284

제3국 출생 624
(51.8)

83
(23.6)

1
(0.2)

708
(35.5)

계 1,204 351 437 1,992

2013

북한출생 532 270 380 1,182

제3국 출생 627
(54.1)

208
(43.5)

5
(1.3)

840
(41.5)

계 1,159 478 385 2,022

2014

북한출생 534 313 357 1,204

제3국 출생
594

(52.7)
371

(54.2)
14

(3.8)
979

(44.8)

계 1,128 684 371 2,183

2015

북한출생 541 344 341 1,226

제3국 출생 683
(55.8)

480
(58.3)

86
(20.1)

1,249
(50.5)

계 1,224 824 427 2,475

[표 29]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현황

(단위: 명. %)

주: 1. 교육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통계자료(2015.4.1기준)임. 
   2.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제3국 출생자녀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자료: 통일부 제출

이와 같이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으

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대부분은 중국출생52)으로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보다 

우리나라 입국이 상대적으로 용이53)한데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통일부에

52) 2014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제3국 출생 중 98.6%가 중국출생이라고 응답하였다. 
53) 중국호적에 등록되어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중국인 자격으로 일반적인 중국인들과 동

일한 방법으로 입국할 수 있다. 즉 중국여권과 일반 비자(초청, 여행 등)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자료: 법무부,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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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

능성이 있다. 한겨레중 ․ 고등학교 교직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도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입학과 관련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경우 한겨레중 ․ 고등학교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제3국 출생 청소년을 위한 지

원시설로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합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

족의 자녀들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과는 달리 한국어 구사능

력이 매우 낮아 입국 후 바로 정규학교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착

하는데 있어서도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 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크다. 같은 

탈북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강사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원을 계속 실시하려면 이에 대한 장

기계획과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6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에는 제3

국 출생 탈북청소년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통일부 역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54)이지만 이들의 증

가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하지 않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

면 향후 입국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에게 

계속 교육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54) “2015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내용”, 통일부(2015.12.29) 및 통일부 보도자료(2016.1.22)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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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집행의 효율성

가.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및 인력지원 비효율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 생활정보제공 · 취

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지정 ․ 운영한다. 2016년 기준 16개 시도에 23개

의 지역적응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모기관이 사단복지법인인 기관(10

개)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사단법인(7개), 공익법인(3개), 비영리민간단체(2개), 학교

법인(1개) 순이다. 

지역적응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데 통일부가 각 시 ․
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 시 ․ 도가 다시 지역적응센터에 교부한다. 2016년 기준 

전국 23개 지역적응센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약 45억 9,500만원(센터당 평균 약 2

억원)인데, 이와 별도로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55)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재단출연금 212억 200만

원 중 15억 7,900만원을 지역적응센터에 보조하고 있다.

사업명 지원내용

교부금액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정착도우미 사업
지역적응센터 위탁사업 운영

(신병인수 활동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896 900

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역주민 통합프로그램 운영 170 200

통일문화교육 시범사업 지역주민 통일교육 및 캠페인 운영 60 -

지역 취업지원사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취업알선, 취업자 관리 등)
527 479

합 계 1,653 1,579

[표 30]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별도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5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② 통일부장

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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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지역적응센터에 별도로 지원하

는 보조사업의 내용은 정착도우미 인건비, 지역주민 통합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프

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 교류사업과 취업지원사업 등인데 이들 사업내용은 지방자

치단체를 통하여 교부받는 지역적응센터의 보조사업 내용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부하

는 것인데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북

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지원하는 것은 관리와 감독 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한 지원경로

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나.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및 사업계획 심사강화 필요

지역적응센터는 전년도 12월에 보조사업의 사업설명, 사업추진계획, 사업비 내역, 

보조사업자 내역 및 주요업무담당자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 도지

사에 제출하며, 시 ․ 도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 제9조에 

따라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및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56) 및 ｢북
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 제5

조57)는 지역적응센터 총 예산액의 30% 이상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사업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

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 제5조(지역적응센터 예산편성) ① 지역적응센

터 보조사업 예산은 시ㆍ도지사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항목으로 구분 편성한다.
1. 인건비

2. 초기집중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 지역적응지원프로그램 운영비

4. 일반관리비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예산액의 30% 이상으로 편성하고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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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즉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사업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내용
지침상 

편성비율
비고

초기집중교육

각종 상담, 지원관련 기관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안내, 일상생활지원 등 거주지 전

입 최초 1년 이내에 필요한 초기교육
30% 
이상

-

지역적응지원

교육 및 진학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지원, 심리안정, 법률지원, 세무지원, 문화강

좌 등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프로그램

-

인건비
지역적응센터장, 사무국장, 일반직원 인건비

(전문상담사 인건비 제외) 70% 
이내

-

일반관리비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임차, 여비 등
총 예산의 

20% 이내

전체 100%

[표 3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상 예산편성 비율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그러나 23개 지역적응센터 중 서울북부,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전라북도, 제주 등 9개(39%) 지역적응센터는 사업비를 총 예산의 30% 

미만으로 편성하여 지침상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하였다. 특히 경기동부 지역적응센

터의 경우 총 예산액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7%에 불과하고 나머지 

82.3%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적응센터 직원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에 편성하였

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2016년 지역적응센터를 축소 ․ 개편(29개→23개)하는 과정

에서 통합되는 지역적응센터 직원을 고용승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향후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응센터별 예산편성내역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리운영비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비 간에 적정한 비율이 유지되도록 

보조금 편성내역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는 총 예산액의 70% 이내로 편성하되, 일반관리

비는 총 예산액의 2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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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A)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업비(B)

%초기집중

교육사업

지역적응

지원사업

서울동부 222,863 135,338 20,666 18,480 48,379 30.0
서울서부 235,316 146,488 11,130 27,956 49,742 33.0
서울남부 234,720 110,400 24,380 40,680 59,260 42.6
서울북부 238,063 150,351 23,800 24,700 39,212 26.8

부산 210,360 114,052 39,728 33,200 23,380 26.9
대구 182,680 121,740 21,660 15,760 23,520 21.5
인천 294,320 170,576 35,448 20,532 67,764 30.0
광주 146,160 92,100 16,762  9,648 27,650 25.5
대전 172,600 86,618 30,602 12,288 43,092 32.1
울산 166,600 89,900 26,700 15,363 34,637 30.0

경기동부 250,792 185,503 20,798 21,320 23,171 17.7
경기서부 321,023 178,584 45,520 38,090 58,829 30.2
경기북부 251,991 152,600 27,000 29,824 42,567 28.7
경기남부 208,112 133,182 23,150 23,348 28,432 24.9
강원남부 130,000 86,910 4,090 10,340 28,660 30.0
강원북부 111,200 59,224 13,260  9,171 29,545 34.8

충북 215,640 123,891 23,478 26,400 41,871 31.7
충남 231,320 134,800 16,776 32,128 47,616 34.5
전북 151,600 93,180 22,254 19,488 16,678 23.9
전남 145,160 87,600 14,012  4,380 39,168 30.0
경북 201,520 107,972 33,092 17,565 42,891 30.0
경남 189,640 119,880 12,860 13,120 43,780 30.0
제주  82,520 54,399 7,123  4,680 16,318 25.4

합계　 4,594,200 2,743,516  496,371 458,761 895,552 29.5

[표 32] 2016년 기준 지역적응센터별 예산편성 금액

(단위: 천원)

주: 사업비(초기집중교육+지역적응지원사업)가 전체 예산의 30% 미만인 경우 음영표시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한편 통일부는 지역적응센터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 구성 및 예산 회계처리 

기준 등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을 지침을 수립 ․ 시행

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에 포함된 ‘지역적응지원 사업 표준교과 편성안’에 따르면 

지역적응지원 사업은 교육 및 진학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

리 ․ 안정지원, 법률지원, 주민교류사업, 기타 사후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

나 지역적응센터 가운데에는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사업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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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 예시

① 교육 및 진학지원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관리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개인학습지도

편입학 관련지원

입시설명회 참석

검정고시 등 입시학원 연결

지원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② 진로 및 취업지원

취업상담 및 연결

진로 ․ 직업훈련교육 상담

기업체 방문

각종 취업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지원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③ 생계지원

생계급여 절차와 내용안내

지역내 후원인이나 단체결연

지원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④ 의료지원

의료급여 절차와 내용안내

병원연계 및 무료진료․건강검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긴급 의료지원사업 안내

지원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⑤ 심리 ․ 안정지원

심리, 정신건강, 성폭력 등 범죄 예방교육

심리상담 및 임상사례관리

정신질환 치료지원

지원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⑥ 법률지원

생활법률 강좌 개설

기초사회생활법률분쟁 해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 상담기관 연결

무료 변호사 연결

지원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⑦ 주민교류사업 남북한주민 인식개선사업 및 주민통합사업

⑧ 기타 사후지원사업 상기 7개 사업을 제외한 사후지원사업

[표 33]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지역적응지원사업 표준교과 편성안

자료: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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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부산 지역적응센터의 경우 지역적

응지원사업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과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대부분 지역적응센터 홍보사업 성격, 1회성 명절행사, 

기념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역적응센터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일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응센터의 사업계획이 사업목적과 매뉴얼에 부합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친구야, 부산에서 노올~~자 행사 및 다과모임 540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점 탐방 1박 2일 강원도 여행(연1회) 2,050

센터장활동비 한 달 30만원 12달 지급 3,600

통일나눔카드 부산지역적응센터 홍보명함 2,900

통일아동 및 청소년기자단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지도 3,320

통일교육강사 양성 통일아카데미개설 통일관련 교육(연2회) 2,960

명절(설, 추석)어울림 한마당 명절행사 1,650

자원봉사회 활동 자원봉사모임 지원 3,700

검정고시 대비 야학운영 검정고시 대비 교육 1,360

북한이탈주민의 특별한 날: 

해운대에서 아침을
간담회 및 기념행사 1,000

문화로 여는 통일 홍보 300

합계 23,380

[표 34] 2016년도 부산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지원사업 구성 프로그램

(단위: 천원)

자료: 부산지역적응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54 ∙ Ⅲ.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다.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부적정

(1) 채용 및 배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58)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는 전문

상담사를 선발하여 재단 내 콜센터와 전국 지역적응센터 등에 파견하고 있는데, 

2010년 1월에 처음으로 105명의 신규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였으며, 2016년 7월 기

준 86명이 근무 중이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신규채용 105 19 8 7 12 11 4

퇴사 11 13 6 14 16 17 3

근무인원 94 100 102 95 91 85 86

[표 3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인력현황

(단위: 명)

주: 근무인원은 휴직자를 포함하며, 전년도 근무인원에 신규채용인원과 퇴사인원을 가감하여 산출함. 
자료: 통일부 제출

201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문상담사 관리․운영예산은 38억 3,300만

원이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 전체예산 중 약 19.9%를 차지한다. 전문상담

사 관리 ․ 운영예산 가운데 전문상담사 인건비는 약 71.3%(27억 3,400만원)이다.

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

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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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체 

사업예산(A)
21,029 21,729 19,194 19,208 19,237

전문상담사 관리․운영예산(B) 3,543 3,543 3,582 3,793 3,833

전문상담사 인건비 2,468 2,412 2,576 2,654 2,734

비율(B/A) 16.8 16.3 18.7 19.7 19.9

[표 3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관리 ․ 운영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전문상담사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조의2는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운

영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통일부령59)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양성교육 및 시험과 면접을 거쳐 

전문상담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채용기준

(2010~2015년)에 따르면 전문상담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력과 더불어 

최소 6개월 이상 상담 · 사회복지 · 정착지원 활동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위 경력

석사학위 취득 상담 · 사회복지 · 정착지원 활동 관련 6개월 이상 경력자
4년제 대학 졸업 상담 · 사회복지 · 정착지원 활동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2년제 대학 졸업
상담 · 사회복지 · 정착지원 활동 관련 3년 이상 경력자

(* 2014년에 한해 경력을 2년 이상으로 한 바 있음)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상담 · 사회복지 · 정착지원 활동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거주지편입이 3년 이상으로써 고등학교와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이상을 인정받은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활동에 2년 이상 경력자 

[표 37] 전문상담사 채용기준

주: 2010년~2015년 연도별 전문상담사 채용기준은 동일함.
자료: 통일부 제출

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

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

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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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0년도부터 2016년 3월까지 선발된 162명 전문상담사 가운데 24명

(14.8%)은 상담 · 사회복지 · 정착지원 활동 경력이 전혀 없다. 24명 중 17명은 사회

경력이 전혀 없었고, 나머지 7명은 채용 전 경력이 있더라도 상담 ․ 사회복지 ․ 정착

지원 활동 관련 경력이 아니며,60)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

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자격증 소지가 전문상담사 채용기준에 따른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전문상

담사제도가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도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

계획(2015~2017)’을 수립하면서 심리상담 및 취업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상

담사를 충원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에 7월 기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86명 가운데 15명(약 17.4%)은 상담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사

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다. 

한편 지역적응센터별 전문상담사 1인당 북한이탈주민 수를 보면 대전은 상담

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177명인데 반해 경기 동부는 663명, 충청

북도는 507명 등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전문상담사

를 본인의 희망 근무지 등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이탈주민 정

착지원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61)

60) 채용직전 직업이 육군 대령전역, 국군기무사령부 이사관, 국방부 소령, 공사 및 대기업 임원 등

이다.  
61) 통일부는 지속적으로 결원을 보충하고 있어 조사시점에 따라 상담사 1인당 북한이탈주민 담당

인원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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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응센터명

취업전문

상담사

(A)

심리전문

상담사

(B)

전체

(C=A+B)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D)

상담사 1인당 

북한이탈주민 

(D/C)

서울동부 2 2 4 1,540 385 
서울서부 2 2 4 1,574 394 
서울남부 2 2 4 1,760 440 
서울북부 1 3 4 1,938 485 

부산 1 3 4 973 243 
대구 1 1 2 816 408 
인천 1 4 5 2,491 498 
광주 1 2 3 573 191 
대전 1 2 3 531 177 
울산 1 1 2 539 270 

경기동부 1 2 3 1,989 663 
경기서부 2 4 6 2,673 446 
경기남부 1 3 4 1,649 412 
경기북부 1 4 5 1,442 288 
강원북부 1 0 1 289 289 
강원남부 1 1 2 396 198 

충북 2 0 2 1,013 507 
충남 2 4 6 1,155 193 
전북 3 0 3 516 172 
전남 3 0 3 614 205 
경북 1 1 2 897 449 
경남 1 2 3 1,008 336 
제주 1 0 1 232 232 

[표 38] 지역적응센터별 전문상담사 파견현황

(단위: 명)

주: 1. 2016년 2월 기준 

2. 전문상담사 상담 전문분야(취업 및 심리)는 2016년부터 구분하여 적용하기 시작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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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상담사 역할 불분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 검

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문상담사의 실제 역할은 법률 규정

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지침｣ 제2조에

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라 함은 사회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

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 · 교육 · 복지 · 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선발한 후, 지역적응센터 등 파견기

관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심리상담 뿐 아니라 의료 ․ 교육 ․ 복지 ․ 취
업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지침｣ 
제2조(정의) 1.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라 함은 사회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 ․ 교육 ․ 복지 ․ 취업지원 등 전문

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선발한 후, 하나센터 등 파

견기관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상담사의 역할) ① 상담사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편입을 지원한다. 
② 상담사의 역할(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2.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지원

3. 북한이탈주민의 구직 수요조사, 취업 ․ 진로지도 ․ 미래행복통장 업무지원 및 의료 

연계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한 자립 ․ 자활지원

4.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역협의회 참여, 정보제공과 안내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의 커뮤니티 구축 ․ 운영 지원

5. 상담실 및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하나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7. 통일부와 지원재단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특이동향 보고

8.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원

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표 39]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지침상 전문상담사의 정의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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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일부의 ｢201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62)과 ｢북한이

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르면 전문상담사는 상담 외에도 일반직원

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신병인수, 정착지원 행사업무, 지역적응센터 내 초기집중교

육 등의 업무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직원과의 업무 차별성이 떨어진다.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지역적응센터 

일반직원

신병인수 전담 전담

초기집중교육 강사 참여 전담

신병인수 후 초기상담 공동 공동

공동사례관리 공동 공동

취업, 심리상담 전담 협조

정착지원 행사

(체육대회, 송년회, 모금행사, 문화행사 등)
협조 전담

주민통합 인식개선사업 협조 전담

기타 생활상담 공동 공동

[표 40] 전문상담사와 지역적응센터 직원간의 업무분장

주: 공동사례관리는 신병인수 후 초기 상담 시 전문상담사, 지역적응센터 직원 등이 개입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례관리

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2016.

이러한 업무분장 때문에 일부 지역적응센터에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전문상담

사와 일반직원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매뉴얼과 지침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상담 

외에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상담사는 자신의 고유 업무

인 상담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상담사는 북한이탈

주민지원재단에서 채용하여 지역적응센터 소속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

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통솔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62) 자료: 통일부, ｢201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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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상담사 운용방식 개선 검토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상담사제도는 채용과정에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이 있고 배치도 본인의 희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업무량에 편차가 많으며, 역할 

및 실적도 전문상담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휘통솔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전문상담사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

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지정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

당관63)과 212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고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하면 지리적 접근성

도 높아지고 보다 전문적인 취업 및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상담사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통일부령으로 정

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재단소속으로 직접 전문상담사를 채용한 뒤 

성적과 희망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응센터에 배치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정에

서 소속기관이 아닌 지역적응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지원재단에서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방식이 아니

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상담사로 지정하고 이들 가운데에서 지역적응

센터가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은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유사 ․ 중복사업 및 전시성 행사사업 조정 필요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을 수립하

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 

간 정책을 조율하여 중복 지원과 일회성 사업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착지원의 효

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도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

시하였으며,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결과 사업의 중

복성을 개선하였다며 긍정적인 자체평가까지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63) 전국 93개 고용센터 중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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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중앙부처, 하나원,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서 유사사업 또는 중

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며, 일회성 ․ 전시성 사업도 여전히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 교육프로그램 간의 유사성

하나원 사회적응 기초교육 내용과 지역적응센터의 초기집중교육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근
로기준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고용 관련 법률, 각종 급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는

데 지역적응센터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이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방법 등 비슷

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에서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적

응센터에서도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사기, 금융사기, 다단계사기 예방

을 위한 교육과 의사소통 및 표준어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등도 하나원과 지역적응

센터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유사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이 하나원과 지역적

응센터 교육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응센터의 

교육인원은 5명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2016년 3월 기준 23

개 지역적응센터별 교육 참가인원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적응센터는 5명 미

만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1~2명인 센터도 9개(3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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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기초교육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교육주제 세부내용 교육주제 세부내용

취업관련법 

이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취업지원제도

생계급여 등 

직장적응

｢근로기준법｣ 
고용과 관련된 법 

4대 보험

실업급여 수급방법

구직서류

․ 면접준비

이력서 작성

나의 강점 찾기

모의면접

이력서 

작성실습

이력서 작성

이력서 제출 방법 및 실습

면접훈련
면접 및 이미지 이해

모의 면접

남북한 언어 

비교

남북 어문규정 차이

어휘, 표현차이 의사소통 

및 

표준어 

사용

언어생활 실습

언어생활이 불안한 이유와 

해결방안

오해 없이 의사소통하기

언어와 문화
상활별 인사 및 대화법

호칭 ․ 지칭어 익히기

표준발음 기초

․ 심화 연습

발음 ․ 억양 교정 방법, 
스피치 훈련

생활경제

합리적인 소비활동

가계운영

경제정보 활용

경제생활

합리적 소비

가계부 작성 

돈의 개념 이해

모범 경제생활 사례

가정․도시체험

가정문화 체험

도시대중교통 체험

문화시설 체험 
공동생활

예절

지하철, 은행, 우체국, 동사무

소 이용 방법

아파트 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절 습득과 실습
생활금융

(실습)

은행 이동점포 활용

금용기관 이용실습

보험 ․
금융사기 예방 

사례교육

보험사기 예방

금융사기(다단계) 예방

을 위한 사례교육

생활법률

보험사기 예방

다단계사기 예방

가정폭력 대처법

명의도용 예방 

개명신청 

혼인신고 및 국제결혼 관련 

각종 사기구제 등

생활법률
준법의식 제고

범죄예방을 위한 법률

법률피해 

구제사례교육

권리구제를 위한 실무

사례교육

맞춤식 

생활법률교육

탈북민이 자주 묻는 생

활법률 사례교육

[표 41] 하나원 기초교육 및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중 유사중복 사례

자료: 통일부, ｢2014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 및 하나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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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표준발음 및 언어교육, 

각종 취업교육 등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하나원과 지

역적응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투리 교정 등의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는 

맞춤형 취업교육, 제주도는 진로탐색, 직업준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유사한 내용의 교육이 반복하여 실시되고 있다.

시도명 사업명 사업내용

강원도 언어적응 치료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투리 등 교정 프로그램

경기도 맞춤형 취업교육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자활프로그램운영 북한이탈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한국정착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한국정착 교육 및 주민 교류

제주도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프로

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진로탐색과 직업준비 교

육 프로그램 운영

[표 42] 하나원-지역적응센터와 유사 ․ 중복되는 주요 지방자치단체 교육프로그램 사례

자료: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따라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은 하나원에서 대부분 마치도록 하고 지역적

응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업무에 

집중하는 등 기관 간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행정자치부(이북5도위원회) 교류사업 유사 ․ 중복

행정자치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64)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65)에 따

라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은 

6억 500만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00만원 감소한 5억 7,800만원

이다. 그런데 이북5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세부사업 프로그

64)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2년에 설치된 기관이다.
65)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

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

장한다.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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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중 통일 봉사리더반, 심리건강증진반, 민주사회정서함양반, 표준어 언어교정반과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약 1주일간 취업캠프행사를 진행하는 통일리더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이북5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동질감을 기초로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살

려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관간 차별화된 

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관련 예

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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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이북5도위원회) 
기타 기관

사업명 과정명 세부프로그램

이북전통

문화계승

과정 및 

한국문화

정서과정 

교육사업

사회통합 

교육과정 

운영

통일 봉사리더반

하나원

서울남부지역적응센터

서울북부지역적응센터

부산지역적응센터

울산지역적응센터

경기남부지역적응센터

강원남부지역적응센터

경남지역적응센터

제주지역적응센터

심리건강증진반

하나원

23개 지역적응센터

충청남도

민주사회정서함양반 하나원

표준어 언어교정반

하나원

강원도

경기도

이북도민

행사 

참가지원

사업

통일리더 

양성과정

탈북대학생 희망캠프

(취업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입사지원서 

작성스킬, 모의면접 

및 리허설 등)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울동부지역적응센터

경기북부지역적응센터

경북지역적응센터

[표 43] 행정자치부(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의 유사 ․ 중복 현황

주: 2016년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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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성 ․ 전시성 행사 조정 필요

정부는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북한이탈주

민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절행사, 송년행사, 체육대

회, 김장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 교류사업은 대

부분 연간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2014년에 지역주민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할지역 내에서 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여

행 및 공연관람비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

응센터 운영매뉴얼에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에서 실시했던 명절행사, 송년

행사, 체육대회, 음식만들기, 문화체험 등 행사를 살펴보면 같은 관할지역 내에서 체

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예를 보면 추석, 설 등의 

명절행사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지역적응센터, 경기서부지역적응센터에서 실시하였

고, 송년행사는 경기도청과 경기동부지역적응센터, 경기서부지역적응센터, 경기북부

지역적응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체육대회는 경기도청과 경기서부지역적응센터에서, 

김장 및 음식만들기 행사는 경기도청과 경기동부지역적응센터, 경기북부지역적응센

터에서 개최하는 등 1회성 ․ 전시성 사업이 다소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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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추진기관 행사명

명

절

행

사

경기도

중추절망향제

평화통일 기원제(합동차례 및 어울림 한마당)

북한이탈주민 설맞이 떡국떡 나눔행사

북한이탈주민 명절 합동차례(설, 추석)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문화 알리기(남한의 한가위 문화 전달)

경기남부센터 추석행사

경기서부센터 중추절망향제

송

년

행

사

경기도

2015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송년회

탈북민과 함께하는 보안협력위원회 ‘송년의 밤’

송년의 밤 행사지원

경기동부센터

경기서부센터

경기북부센터

송년행사, 장기자랑 등

체

육

대

회

경기도

지역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한민족한마음 체육대회

북한이탈주민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당 대축제(레크레이션 장기자랑 체육대회)

북한이탈주민한마음 등반대회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

경기서부센터 체육대회

음

식

만

들

기

경기도

2015년화합의 통일음식 만들기

북한음식나누기

북한음식만들기

사랑의김장담그기

경기동부센터

경기북부센터
김장담그기

문

화

체

험

경기도

2015년 북한이탈주민 용인시티투어(에버랜드체험 및 문화행사 관람)

지역문화탐방(문경새재옛길문화탐방, 사과따기 체험 등)

문화체험(지역의 명소 탐방 및 체험기회 제공)

남양주통일한마당(조안면시티투어 및 유기농체험)

탈북민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문화 체험(롯데월드)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제주도 현장견학)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남이섬문화체험)

백제문화탐방

우리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안성관내투어를 통한 안성역사 및 문화이해)

경기남부센터 1박2일 문화기행

[표 44] 경기도 내에서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주요행사

주: 1. 센터는 지역적응센터를 의미함.
   2. 2015년 기준 

자료: 경기도 및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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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주민과 교류확대’ 지

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3%에 그치고 있는 등 욕구가 많지 

않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구분 응답비율

성별
남성 5.7

여성 5.1

연령

15~19세 6.2

20대 4.9

30대 4.7

40대 5.7

50대 5.5

60대 이상 5.2

거주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3

충청권 6.2

경상권 4.8

전라권 4.5

강원권 5.1

제주권 6.7

거주기간

1-3년 미만 6.3

3-5년 미만 5.3

5-10년 미만 5.1

10년 이상 4.7

전체 5.3

[표 45] 향후 남한주민과 교류확대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주: 복수응답 가능함.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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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과 2015년,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 협

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조율하여 중복지원과 일회성 사업 등의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 개선되었다고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간 유사 ․ 중복 사업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6) 

통일부의 계획수립 과정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 제6조67)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9개 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된 북

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탈주민대책협의회는 법률에 따라 사업의 유사 ․ 중복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회의안건 및 심의조정사항

을 살펴본 결과 유사사업은 연계를 강화하거나 사업명칭을 개정하겠다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조정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회의는 전체회의, 소위원회, 실무협의회, 서면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전체회의는 대책협의회 위원장(통일부 차관)이 필요에 따라 개

최하는 것이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관련 부처를 수시로 소집하여 운

영하는 것이다. 실무협의회는 고용, 교육, 복지분야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하

는 회의이며, 서면회의는 단순 보고안건,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

란한 경우 개최된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2014년도에 총 25회 회의를 개최하

였고, 2015년에는 39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66) 그동안 2015년에 보건복지부 산모도우미 파견사업과 2016년 탈북여성 쉼터 운영사업을 폐지하

는 등 일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14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

의 및 2014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제1차 기본계획(2015~2017년과 2015
년, 2016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된 결과는 아니다.  

6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

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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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회의 소위원회 실무협의회 서면회의 합계

2014 1 0 2 22 25
2015 2 2 7 28 39

[표 46]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회의 개최 현황

(단위; 건)

자료: 통일부 제출

통일부에 2014년과 2015년 기준 회의안건 자료68)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2015년 3월 20일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분야 부처간 유사 ․ 중복

사업 조정(안)’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조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

나 확인 결과 실제로는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유사 ․ 중복 문제를 조정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유

사중복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유사사업 연

계강화, 사업명칭 수정 수준에 그치고 있고, 유사 ․ 중복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자체

평가를 내리는 회의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유사중복 사업 조정회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유사 ․ 중복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회의종류 및 개최일자 회의안건 및 심의 조정사항

전체

회의

1차(3.25) o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
2차(12.21) o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평가 및 내년도 추진방향

실무

협의회

1차(3.12) o ‘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
2차(3.20) o 북한이탈주민 정착분야 부처간 유사 ․ 중복사업 조정(안)
3차(5.28) o 탈북민 결핵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안)
4차(6.3) o 탈북민 결핵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추가협의(안)
5차(7.30) o 탈북민 여권발급 제한 등 재입북 방지방안 검토(안)
6차(11.30) o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정착지원법 개정안 검토

7차(12.9) o 탈북민 정책관련 현안 점검

소위원회
1차(7.10) o 북한이탈주민 결핵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2차(11.20) o 탈북민 자립자활 제고 등 정착지원제도 개선 방안

[표 47] 2015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회의안건 및 심의 조정사항 

자료: 통일부 제출

68) 서면회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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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선방안 

1. 실태조사 및 평가 관련 법률개정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2014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인구학적 특

성과 더불어 주거, 생활과 정착지원, 교육실태, 가족, 경제활동상태, 취업지원제도 

활용, 건강 및 의료 등 조사 분야가 광범위하다. 그러나 정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

의를 가지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을 묻고 있을 뿐 그 외 

소득에 관한 질문내용은 전혀 없다. 그 결과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응답자 총 12,777명 가운데 5,792명(45.3%)의 임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그

리고 나머지 6,985명의 소득내용은 알 수 없다. 또한 소득 외에 거주기간별 생계급

여 수급여부 등은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므로 연령별 ․ 성별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자료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와 달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는 모두 가구 총소득과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대상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구 총소득 질문 시 근

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재산소득인지 등 소득유형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와 ｢노인복지법｣ 제1조의2는 이

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개인별 소득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구소득과 

자산 등 가구단위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은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예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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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

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보호기

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혹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 법에 따른 다른 지원을 

받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은 조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4항제8호는 북한이탈지원재단의 사업으로서 “북한이탈

주민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지원재단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23,141명의 대상자 가운데 12,777명의 응답을 받았다. 

법 제1조의 목적조항 그리고 제16조에서 직업훈련을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도 실시하는 점, 제18조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군의 특별임용, 제

18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고용, 제24조의2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 설립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전체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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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 의견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생  략)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

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 4. (생  략)

제22조(거주지 보호) ①・② (생  략)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
---------------------------------------------------
---------------------------------------------------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득, 지출, 자산, 생계급여 지원여부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표 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나라에 적응 ․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는 규정하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

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평

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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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 의견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② 

(생  략)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② 

(생  략)
③ -----------------------------------------------
---------------------------------------------------
---------------------------------------------------
---------------------------.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

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표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 제고

북한이탈주민은 생계급여 수급률이 입국 3년차에 29.6%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감소

하여 강한 자립의지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입국 4년차 이후로는 20%를 조금 상

회하는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보호기간 5년이 종료된 사람의 100만원 미만 월평균 임금소

득비율(26.2%)이 보호대상자(19.4%)보다 높으며,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58.8%로 

보호대상자(50.3%)보다 낮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및 임금이 

증가하여 정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98년 12.2%에서 2015년(잠

정기준) 80.3%에 이르기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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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에 포함된 정책과제인 ‘탈북여성 취

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시행계획 수립이 미미하고 사실상 실

적도 없었다. 따라서 2017년도 시행계획부터는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와 여성가족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 북한이탈주민은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간 동질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직 북한이탈주민 중 약 51.3%만 일을 하고 있고 일

을 하더라도 재북시 전문성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자격인정심사를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교육

과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재북시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입국 후에도 연계할 수 있도

록 하여 향후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지원은 통일부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근거

가 없는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일부는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

련 법률근거와 더불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지역적응센터 예산지원 경로 및 방식 합리화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

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직접 지

원하고 있기도 한다. 이는 관리감독 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원

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적응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상담사를 직

접 채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의 소속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지역적응센터

로 변경하고 관련 인건비를 지역적응센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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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응센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북한이탈주민 지

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여

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23개 지역적응센터 중 9개는 지침상 의무편성비율을 위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적응센터별 사업내용과 예산편성내역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통일부는 2014년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년)’과 

2015년,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

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중복지원과 일회성 사업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제시하였지만 크게 개선된 바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사

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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